
 

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서울고등법원

사건번호 2016누○○○○○ [2심] 사건유형 자격면허등록인가

원  고 □□□ 피  고 인천광역시○○교육지원청교육장

판결선고일 [2심]2018. 11. 20. 각하판결 비  고 [1심]2016. 4. 28. 원고승소

사건개요

❍ 원고는 2015. 6. 19. 피고에게 목적 ‘댄스스포츠학원업’, 명칭 ‘00댄스스포츠   

   학원’, 교습과정 ‘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, 모던 5종목’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·

 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음

❍ 피고는 2015. 6. 26. 원고에게 ‘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고자 

  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도학원업으로 정하고 

   있다’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하였음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함)

❍ 원고는 2015. 7. 27.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는 2015.

   7. 29.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, 원고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

  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,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. 11. 23. 원고의 청구를 

  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

주 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 

청구취지
 피고가 2015. 6. 26.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의 설립·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

 취소한다.

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결이유

❍ 기록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8. 10. 26. 이 사건 처분을 

  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

  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음

 -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처분을 직권취소함

❍ 관련 대법원 판결요지
 -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․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 학원업
   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, 관할 
  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
  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.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
   하고 이에 따른 학원을 설립․운영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학원법을 적용함이 타당
   하다는 전제 아래,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

결  론

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

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, 소송비용의 부담에 

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

 소송법 제99조,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

 판결한다.

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·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


